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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두성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 제청!

미세먼지가 안개처럼 자욱한 날, 마스크로 무장하고 나선 사람들. 미세먼지도 코로나도 마스크로 방

어하는 시민들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마스크로, 외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대

비책이 되지 못함을 알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도 마찬가지다. 다치고 싶고 아프고 싶어서 목숨걸고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노동자

들에게 조심하라고만 말하지 말라. 산재의 근본적 원인을 없애기 위해 우리 사회는 올해 중대재해처

벌법을 시행했다. 

그런데 그 법으로 지금까지 유일하게 기소된 두성산업 경영책임자는 16명의 노동자를 독성 간염에 

빠뜨려놓고는 억울하다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창원지법에 위헌심판제청을 

했다.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와 개악시도 흐름에 기업은 자신들의 책임을 벗어던지려 한다. 법은 

사회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준이기에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다 죽지않고 아프지않게 기업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회적 약속이다. 법정은 그 

사회적 약속을 구체화하는 장소이고 재판부는 사회구성원들에게서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지, 법 취지를 알고있다면 두성산업의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창원지법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이 또 다른 김용균을 살릴 것이다. 김용균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 아직 진행중이다. 원하청 피고인들은 여전히 김용균이 잘못해서 죽음을 맞았다고 말한다. 오

늘 대전지법애서 재판이 또 열린다. 죽음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원하청 피고인

들을 또 만나야 한다.

이런 고통스럽고 분노 가득한 시간을 버텨야 하는 이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창원지법 재판부는 두

성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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